


➢ 화물차주

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에

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･수탁차주를 말함

➢ 화물자동차

｢자동차관리법｣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함

※ 차량번호는 ‘부산(지역) 00(차종) 오(용도) 0000’으로 구성되는데, 

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상 화물차는 지역이 표시되어 있고

차종은 80~99, 용도가 ‘바․사․아․자･배’로 한정됨

(차량번호판 색깔은 노란색)
























